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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역시 건축 례 일부개 례안

 안

번 호
38

     발 월일 : 2010.  8.  24.

       안  자 : 재호·류수용· 갈원 · 수  원

                 (찬 자 6인)

  안  

가. 도시민의 1～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응하기 한

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기 완화

나. 도심의 복잡하고 다양한 지 형태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의

어려움을 고려하여 지 안의 공지기 을 완화하여 도시형생활

주택의 공 활성화 도모

  주요내용

가. 도시형생활주택에 한 지안의 공지기 을 정함 (안 별표 2)

  참고사항

가. 행 지안의 공지기 (별표2)

나. 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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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역시조례 제 호

인천 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 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지안의 공지기 제1호라목란을 다음과 같이한다.

라 공동주택

• 아 트 : 6미터(다만,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

리모델링하는 아 트 : 3미터 이상)

• 연립주택 : 2미터 이상

• 다세 주택 : 1미터 이상

별표 2 지안의 공지기 제2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

공동주택.

다만, 상업지역에서

건축하는경우제외

• 아 트 : 3미터 이상(다만, 도시형 생활주택 : 2미터 이상)

•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

• 다세 주택 : 1미터 이상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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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사항 : 행 지안의 공지기

[별표2]

지 안  공지 

1. 건축 로  건축물 지 띄어야 하는 거리

상 건축물
건축물  각 지 띄어야 

할 거리   도 
당해 도로 

사 는 
닥 적  합계

가 1) 공 , 창고

2) 전 공업지역  공업지역  또

는「산업 지  개 에 한 

」에 따  산업단지에  건축하는  

경우 제

• 500제곱미  

   상

• 공업지역: 1.5미 상

• 타 지역 : 3미 상

나 1) 매시

2) 숙 시 (여   여 숙 제 )

3) 문   집 시 (전시

    동‧식물원 제 )

4) 종 시  

• 1,000제곱미  

   상

• 3미  상

다 다  하는 건축물로

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

1) 운수시

2) 료시 (종합병원  례식

에 한 한다)

• 1,000제곱미  

   상

• 3미  상

라 1)공동주택 • 아 트 : 6미

  (다만, 주택 제2조제13 에 

한 리 링하는 아 트 

: 3미  상)

• 연립주택 : 2미  상 

• 다 주택 : 1미  상 

마 그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

1) 500제곱미  상  동차 련시 (주차 , 차

, 운전학원  정비학원 제 ). 다만, 전 공업지

역  공업지역 또는 「산업 지  개 에 한 

」에 따  산업단지에  건축하는 경우 제 ) 

2) 험물 저   처리시

3) 한

• 3미  상

•처마  1미  상

• 벽  2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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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접 지경계 로  건축물 지 띄어야 하는 거리

상 건축물

건축물  각 지 띄어야 

할 거리  도

당해 도로 

사 는 

닥 적  합계

가 전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(공동주택 제 ) • 1미  상

나 공 (전 공업지역  공업지

역 또는「산업 지  개 에 

한 」에 따  산업단지에  

건축하는 경우 제 )

• 500제곱미  상 • 공업지역: 1미  상

• 타 지역: 1.5미  상

다 1) 매시

2) 숙 시 (여   여 숙 

제 )

3) 문   집 시 (전시  

 동‧식물원 제 ) 

4) 종 시

5) 1)～4)는 상업지역에  건축

하는 경우 제

• 1,000제곱미  상 • 1.5미  상

라 다  하는 건축물로   

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. 

다만, 상업지역에  건축하는 경

우 제

1) 운수시

2) 료시 (종합병원  

례식 에 한 한다) 

• 1,000제곱미  상 • 1.5미  상

마 공동주택. 다만, 상업지역에  건축하는 경우 제 • 아 트 : 3미  상 

• 연립주택 : 1.5미  상 

• 다 주택 : 1미  상

그 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

1) 500제곱미  상  동차 련시 (주차 , 차

, 운전학원  정비학원 제 ). 다만, 전 공업지

역  공업지역 또는 「산업 지  개 에 한 

」에 따  산업단지에  건축하는 경우 제 ) 

2) 험물 저   처리시

3) 한

• 1미  상 

•처마  0.5미  상

• 벽  2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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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계법령

  주택법

○ 제2조(정의)

  주택법 시행령

○ 제3조(도시형 생활주택)

○ 제15조(사업계획승인)

  건축법

○ 제58조( 지 안의 공지)

  건축법 시행령

○ 제41조( 지 안의 피난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)

○ 제80조의2( 지 안의 공지)

○ 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

  인천 역시 건축조례

○ 제27조( 지안의 공지)

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
련조례

정비 상

련자료



- 6 -

  계  법  령

  주택법

제2조(정 )  에  하는  뜻  다 과 같다. <개정 2009.3.20, 2010.4.5>
1. "주택" 란 (世帶)  원  간  주거생활  할 수 는 조   건 물  전  
또는   그  말하 ,  단 주택과 공동주택  한다.
1 2. " 주택" 란 주택  건 물과 그  주거시  가능한 시  등  말하 , 
그  종 는  정한다.
2. "공동주택" 란 건 물  ·복 ·계단 나 그  비 등  전  또는  공동  하
는 각 가 하나  건 물 에  각각  주거생활  할 수 는 조   주택  말하 , 
그 종  는  정한다.
3. " 민주택" 란 제60조에  민주택   원  건 거나 개량 는 주택

 주거  만 쓰 는 적( 하 "주거전 적" 라 한다)  1호(戶) 또는 1 당 85제곱
미  하  주택(「수 정비계획 」 제2조제1호에  수  제 한 시 역  닌  또
는  역  1호 또는 1 당 주거전 적  100제곱미  하  주택  말한다. 하 " 민주택
규 "라 한다)  말한다.  경  주거전 적  정  해  정한다.
3 2. " 민주택등" 란 제3호  민주택과 가· 단체, 「한 주택공 」에  한

주택공 ( 하 "한 주택공 "라 한다) 또는 「 공 」 제49조에 라 주택  
적   공 ( 하 " 공 "라 한다)가 건 하는 주택  「 주택 」 제2조
제2호  건 주택  제5호  공공택 에 제16조에 라 계획  승   건 하여 

하는 주택  주거전 적  85제곱미  하  주택  말한다.3 3. "민간건  형 민주택"
란 민주택  가· 단체·한 주택공  또는 공   주체가 건 하는 주

거전 적  60제곱미  과 85제곱미  하  주택  말한다.
3 4. "민 주택" 란 민주택등  제 한 주택  말한다.
4. " 시형 생활주택" 란 150  미만  민주택규 에 해당하는 주택   정하는 
주택  말한다.
5. "공공택 "란 다  각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에 하여 개 ·조 는 공동주택  건

는  말한다.
가. 제18조제2항에  민주택건  또는 조
나. 「택 개 」에  택 개 . 다만, 같   제7조제1항제4호에  주택건 등 

가 같   제12조제5항에 라 활 하는 택 는 제 한다.
다. 「   개 에 한 」에  단 개
라. 「보 주택건  등에 한 특 」에  보 주택 조

. 「 시개 」에  시개 (같   제11조제1항제1호  제4호  시행 가 같  
 제21조에  수  또는  식  시행하는 과 혼 식  수  또는  식  

적 는 역에  시행하는 만 해당한다)
. 「경제 역  정  에 한 」에  경제 역개 (수  또는  
식  시행하는 과 혼 식  수  또는  식  적 는 역에  시행하는 만 

해당한다)
. 「공공  전에  혁신 시 건   원에 한 특 」에  혁신 시개
. 「신행정수  후 책  한 연 ·공주 역 행정 심복합 시 건  한 특 」에  행

정 심복합 시건
. 「공  한  등  취득  보 에 한 」 제4조에  공  

 정하는 
6. "주택단 "란 제16조에  주택건 계획 또는 조 계획  승   주택과 그 

시   복 시 (福利施設)  건 하거나  조 하는  는 단(一團)   말
한다. 다만, 다  각  시   는 각각 개  주택단  본다.
가. 철 ·고 · 동차전
나. 폭 20미   
다. 폭 8미   시계획 정
라. 가  다  시 에 하는 것   정하는 시
7. " 주체"란 제16조에  주택건 계획 또는 조 계획  승   그  
시행하는 다  각  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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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가· 단체
나. 한 주택공
다. 제9조에 라 등 한 주택건  또는 조
라. 그 에  에 라 주택건  또는 조  시행하는 
8. " 시 " 란 주택에  다  각  시  또는 비  말한다.
가. 주차 , 무 , 담   주택단   
나. 「건 」 제2조제1항제4호에  건 비
다. 가   나  시 · 비에 하는 것   정하는 시  또는 비
9. "복 시 " 란 주택단  주  등  생활복  한 다  각  공동시  말한다.
가. 놀 , 근 생활시 , 원, 주민 동시   경 당
나. 그 에 주  등  생활복  하여  정하는 공동시
10. "간 시 (幹線施設)" 란 · 하수 ·전 시 ·가스시 · 신시   역난 시  등 주택단

(   주택단  동시에 개 하는 경 에는 각각  주택단  말한다)  간시 (基幹施
設)  그 주택단  에 는 같  종  간시 에 연결시키는 시  말한다. 다만, 가스시 ·
신시   역난 시  경 에는 주택단   간시  포함한다.
11. "주택조합" 란 많  수  원  주택  하거나 하  하여 결 하는 다  각 

 조합  말한다.
가. 역주택조합: 같  특 시· 역시·특 ·시 또는 ( 역시  할 역에 는  제 한
다)에 거주하는 주민  주택  하  하여 한 조합
나. 주택조합: 같   근 가 주택  하  하여 한 조합
다. 주택조합: 공동주택  가 그 주택  하  하여 한 조합
12. " 주 "란 다  각  에   말한다.
가. 제13조·제38조·제86조·제89조  제98조  경 : 주택  공 는 
나. 제54조  제57조  경 : 주택  
다. 제42조  제45조 , 제55조  제59조  경 : 주택   또는 그  하는 

  계존비 (直系尊卑屬)
13. " "란 주택  차하여 하는  등  말한다.
14. " 주체"란 공동주택  하는 다  각   말한다.
가. 제43조제4항에    공동주택  무
나. 제43조제6항에 라 무  계하  전  주체
다. 제53조제1항에  주택
라. 「 주택 」 제2조
제4호에  15. " " 란 제42조제2항  제3항에 라 건 물  노후화 제 또
는 능 향  등  하여 수 (大修繕)  하거나  정하는 에   하는 행

 말한다.
  [전문개정 2009.2.3]

  주택법 시행령

제3조( 시형 생활주택) ①  제2조제4호에  "  정하는 주택" 란 「  계획  
에 한 」에  시 역에 건 하는 다  각 호  주택  말한다. <개정 2009.11.5, 
2010.4.20, 2010.7.6>
1. 단 형 연 주택: 「건  시행 」  1 제2호나 에 해당하는 주택  제2호  원룸형 주택

 제 한 주택. 다만, 「건 」 제5조제2항에 라 같   제4조에  건 원회  심  
 경 에는 주택  쓰는 수  5  건 할 수 다.

1 2. 단 형 다 주택: 「건  시행 」  1 제2호다 에 해당하는 주택  제2호  원룸형 
주택  제 한 주택. 다만, 「건 」 제5조제2항에 라 같   제4조에  건 원회  심

  경 에는 주택  쓰는 수  5  건 할 수 다.
2. 원룸형 주택: 「건  시행 」  1 제2호가  다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

 다  각  건   갖  주택
가.   주거가 가능하  실, 엌  할 것
나. 실  제 한  하나  공간  할 것
다.  주거전 적  12제곱미   50제곱미  하  것
라. 각 는 하 에 하  니할 것
3. 제 <2010.7.6>
② 하나  건 물에는 시형 생활주택과 그  주택  함께 건 할 수 , 제1항제1호 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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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연 주택 또는 제1호 2  단 형 다 주택과 제2호  원룸형 주택  함께 건 할 수 다. 다
만, 「  계획  에 한  시행 」 제30조에  주거 역 또는 역에 는 제
1항제2호 또는 제3호  주택과 그  주택(제1항제1호  제1호 2  주택  제 한다)  함께 건

할 수 다. <개정 2009.11.5, 2010.4.20, 2010.7.6>
[본조신  2009.4.21]

제15조( 계획  승 ) ①  제16조제1항 본문에  "  정하는 호수"란 단 주택  경 에
는 20호, 공동주택  경 에는 20 (제3조제1항에  시형 생활주택  경 에는 30 )  말
하 , "  정하는 적" 란 1만제곱미  말한다. <개정 2010.7.6>
②  제16조제1항 단 에 라 「  계획  에 한 」에  시 역  역
( 역  제 한다) 또는 주거 역에  300  미만  주택과 주택  시  동  건
물  건 하는 경  다  각 호  건  족하는 경  「농 주택개량 」에 한 농

주거환경개  농 협동조합 회가 조달하는  시행하는 에 하여는  
계획승 에  제 한다. <개정 2005.3.8, 2009.4.21, 2010.7.6>

1. 1 당 주택  규 가 제21조제1항  규정에 한 공동주택  규 에 적합한 경
2. 당해 건 물  연 적에 한 주택연 적 합계  비  90퍼 트 미만  경
③제1항  제2항 각 호   규정에 한 주택건 규  정함에  동 한 주체(
「건 」 제2조제1항제12호  규정에 한 건 주  포함한다)가 단  주택단  수 개  공

 할하여 주택  건 하고  하는 에는 전체 공  주택건 호수 또는 수  규  주택건
규  정한다.  경  주택  건 , 시   복 시  과  조  

적 에 는 전체 공  하나   본다. <개정 2005.3.8, 2006.2.24>
④  제16조제1항 본문에  "  정하는 경 "라 함  다  각호  경  말한다. <개정 
2005.3.8, 2008.2.29>
1. 330만제곱미   규  「택 개 」에 한 택 개  또는 「 시개 」에 
한 시개  하는 역  해  정ㆍ고시하는 역 에  주택건  시
행하는 경
2. 수 ㆍ 역시 역  한 주택난 해 가 필 하거나 역균형개  또는 역적 차원  조정

 필 하여 해  정ㆍ고시하는 역 에  주택건  시행하는 경
⑤  제16조  규정에 하여 주택건 계획(주택건 에 필 한 조 공   시행하
고  하는 경  포함한다) 또는 조 계획  승  고  하는 가 제 하여  하는 

는 다 과 같다. <개정 2005.3.8, 2006.2.24, 2008.2.29, 2009.9.21>
1. 주택건 계획 승 신청  경  : 다  각  . 다만, 제16조  규정에 한 본 계
에 하여 계획승  신청하는 경 에는 라   제 한다.
가. 주택건 계획승 신청
나. 주택건 계획
다. 주택과 시   복 시  
라. 제2호 다  ( 조 공   시행하는 경 에 한한다)

. 「  계획  에 한  시행 」 제96조제1항제3호  동  시행  제97조제6항제3
호  항  한 (  제18조제2항  규정에 하여  수  또는 하고  하는 경 에 
한한다)

. 제12조 각호  실  하는 (공동 시행  경 에 한하 ,  제32조제1항  규정에 
한 주택조합  단   시행하는 경 에는 제12조제2호  제3호  실  하는 
 말한다)
.  제17조제3항  규정에 한 협 에 필 한 
.  제30조제1항  규정에 한 공공시  에 한 항  한 
. 주택조합 가 (  제32조제1항  규정에 한 주택조합  경 에 한한다)

차.  제35조제2항 각호  1  실 또는   제13조제1항 각호  실  하는 (「건
본 」 제9조  규정에 한 건  등  한 가 닌 경 에 한한다)

. 그 에 해  정하는 
2. 조 계획 승 신청  경  : 다  각  
가. 조 계획승 신청
나. 조 계획
다. 조 공 계 . 다만, 주체가 가ㆍ 단체, 한 주택공  경 에는 
해  정하는  한다.
라. 제1호 ㆍ    

. 조 한  공 계획

. 그 에 해  정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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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건축법

제58조(   공 ) 건 물  건 하거나 경하는 경 에는 「  계획  에 한 
」에  역ㆍ , 건 물    규  등에 라 건   접 경계

 6미  내  에   정하는 에 라 해당 단체  조  정하는 거
  띄워  한다.

  건축법 시행령

제41조(   피난  화에 필 한  ) 건 물   에는 그 건 물  하
는 주    하는 피난계단  특 피난계단   또는 공 (공원, , 그 

에  비슷한 것  피난  화  하여 해당  에  는 것  말한다)  
하는  다  각 호  에 라 하여  한다.

1. 단 주택: 효 너비 0.9미  
2. 닥 적  합계가 500제곱미   문화  집회시 , 종 시 , 료시 , 락시  또는 

식  : 효 너비 3미  
3. 그   쓰는 건 물 : 효 너비 1.5미  

제80조 2(   공 )  제58조에 라 건 (  제46조제1항에  건  말한다)  접 

경계 (   에 공원, 철 , 하천, , 공공공 , 녹 , 그 에 건  허  

니하는 공 가 는 경 에는 그 편  경계  말한다)  건 물  각  띄  

하는 거    2  같다.

제86조( 조 등  확보  한 건 물  높  제한) ① 전 주거 역 나 주거 역에  건 물  
건 하는 경 에는  제61조제1항에 라 건 물  각  정  향  접 경계

 다  각 호  에  건 조  정하는 거   띄  건 하여  한다. 다만, 건 물  
미  향  하여 너비 20미   ( 동차ㆍ보행 ㆍ 전거 전  포함한다)  건

조  정하는 에 접한 (   에 시계획시  녹 가 는 경  그 
 포함한다) 호간에 건 하는 건 물  경 에는 그러하  니하다. <개정 2010.2.18>1. 높  

4미  하  : 접 경계  1미  
2. 높  8미  하  : 접 경계  2미  
3. 높  8미  과하는 : 접 경계  해당 건 물 각  높  2  1 
②  제61조제2항에 라 공동주택  제1항에  에 적합하여  할 뿐만 니라 다  각 호

 에 적합하여  한다. 다만, 채  한 창문 등  는 에  각 향  접 경
계  수평거 가 1미   건 조  정하는 거   다 주택  제1호  적
하  니한다. <개정 2009.7.16>
1. 건 물( 숙 는 제 한다)  각  높 는 그  채  한 창문 등  는 
에  각 향  접 경계  수평거  2 (근 역 또는 주거 역  건 물

 4 ) 하  할 것
2. 같  에   동(棟)  건 물   주보고 는 경 (한 동  건 물 각  

 주보고 는 경  포함한다)에 건 물 각   거 는 다  각  거   띄  
건 할 것. 다만, 그  든 가 동 (冬至)   9시에  15시 에 2시간  
계 하여 조(日照)  확보할 수 는 거   할 수 다.
가. 채  한 창문 등  는  각 향  건 물 각  높  0.5 ( 시형 생
활주택  경 에는 0.25 )  에  건 조  정하는 거  
나. 가 에  하고  주보는 건 물  남  향( 주보는  동   남동에  남  
향  경 만 해당한다)  건 물 높 가 낮고, 주  개 (거실과 주  실  는  개  
말한다)  향  남  향하는 경 에는 높  건 물 각  높  0.4 ( 시형 생활주택  
경 에는 0.2 )  에  건 조  정하는 거  고 낮  건 물 각  높  
0.5 ( 시형 생활주택  경 에는 0.25 )  에  건 조  정하는 거  
다. 가 에  하고 건 물과 시  또는 복 시   주보고 는 경 에는 시  
또는 복 시  각  높  1  
라. 채 창(창넓 가 0.5제곱미   창  말한다)  는 과  주보는 경 에는 8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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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과  주보는 경 [ 주보는   하나  에 채  한 창문 등   
 니한 닥 적 3제곱미  하  코니(  한 개  포함한다)  하는 경  

포함한다]에는 4미  
3. 제3조제1항제4호에  주택단 에  동  건 물   제2조제1항제11호에   

에 고  주보고 는 경 에는 제2호가  다  규정  적 하  니하 , 해
당  심  접 경계  보  제1호  적 한다.
③  제61조제3항 각 호  에  "  정하는 높 "란 제1항에  높  에

 특  또는 시 ㆍ 수ㆍ 청  정하여 고시하는 높  말한다.
④ 특  또는 시 ㆍ 수ㆍ 청  제3항에 라 건 물  높  고시하  해

 정하는 에 라 미  해당 역주민  견  들  한다. 다만,  제61조제3항제1호  
제6호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  경  건 원회  심  거  경 에는 그러하  
니하다.
⑤ 제1항  제4항  적 할  건 물  건 하 는  다   에 공원(「 시공원 

 녹  등에 한 」 제2조제3호에  시공원  건 원회  심  거쳐 허가 가 
공원  조 등  확보할 필 가 다고 정하는 공원  제 한다), , 철 , 하천, , 공공공

, 녹 , 수 , 동차 전  , 원 , 그 에 건  허  니하는 공 가 는 경 에
는 그 편  경계 (공동주택  접 경계 과 그 편 경계  심 )  접 

경계  한다. <개정 2009.7.16>
[전문개정 2008.10.29]

  건축조례

제27조(  공 )  제58조   제80조 2에 라 건   접 경계  건 물  
각  띄  하는 거   2  같다<신  2007-06-18>


